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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

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5일 개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

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표현행위

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주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천안함 프

로젝트의 상영이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넓은 표현의 자

유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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